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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 탐색*

  HAN XINHUI1․김예담1․이상민2†

1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2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격 사유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그 후 상담 외의 타 업종에

서의 사업장 개업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 규준을 유형화하여 국내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법안은 크게 상담센터 개소

에 대한 최소 결격 사유와 상담사 자격증 획득에서의 결격 사유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타 업종의 센터 개소 결격 사유 유형은 크게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담센터 개

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에 주는 함의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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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국내에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설 상담센터의 개설은 허가

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며, 따라서 누구나 원

한다면 기관을 개소할 수 있다(성현모, 이상민, 

2021). 이에 따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범죄자가 상담센터를 개설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실제로 10명 이상의 내담

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

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별도의 규제 없이 상담소

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매체를 통해 밝혀

져 논란이 된 바 있다(인훈, 2016). 상담의 특성상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긴밀한 정서적 교류가 이

루어지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

하게 되는 등 상담자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

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박성희, 2000), 현행법상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 및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담

자들의 권리 인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문유정과 조항(2021)은 상담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판례들을 분석하였는

데, 그중 내담자가 직접 상담자를 고소한 경우는 

상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3건 및 상담자

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사건 1건에 불과했

다. 이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소송 제기를 통해 

국민으로서 성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법적 권리만 주장하였다. 그러나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로서 갖는 특수한 

권리, 즉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 제3장에 의하

여 규정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자신의 복지

를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권리’, ‘상담자가 전문적

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울 시 상담을 즉시 종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다

른 대안을 제시받을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미

비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 상담센터의 개업자 또는 대표가 상담 

관련 전공자가 아니고 상담 업무에 직접 종사하

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상담 관련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

업의 자격 요건의 부재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

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예컨대, 상담센터의 대표가 상담사를 별

도로 고용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재정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대표가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적 자원의 활용, 서비스의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내담자, 즉 상담 서비스의 소비자에 대

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강혜영, 2011; 김재훈 외, 2020; 이은

정 외, 2019). 실제로 사설 상담센터에서 대표나 

운영자로부터 내담자에게 검사를 권하라는 요청

을 받는 등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식을 접한 

상담자들이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재훈 외, 2020). 이처럼 사설 상담센터 개업

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부재함에 따라 소비자들

의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의 부재는 본질적으로 국

가 차원에서 상담 전문가에 대한 자격법이 미비

한 실정과 관련된다. 미국, 대만, 일본, 독일, 말레

이시아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의 경우 정부 차

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설 상담소의 개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김수임 외, 2021; 나고은 

외, 2021; 성현모 외, 2022). 최근 국내에서도 이처

럼 상담 기관의 개업 자격을 포함하는 상담사 자

격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 집단을 중

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며(김인규, 2022; 김인규, 

김승완, 2021; 성현모, 이상민, 2021),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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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화

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들의 이견 조율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률제

정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여가 필수적

이나, 현재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 등 이해당사자 집단과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등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

해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성현모, 이상

민, 2022).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시행령

이 규정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수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에 언제든지 중단될 가능성

도 있다는 점에서(한국상담학회, 2022), 상담 전문

가에 대한 자격법 제정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

기 어려운 과제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상담 

관련 법제화에 대한 각 이해집단의 관심 정도가 

높고, 법제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향후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갈등이 

조정되어 각 이해집단의 정체성 및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희망

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담 관련 법제화

를 위한 각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안 발

의 및 통과까지의 과도기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

용하는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단기적으로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

다(성현모 외, 2022).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상담 법제화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면, 상담의 전문직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및 과정에 관한 연구(김인규, 2021; 김인

규, 2022; 서영석, 안하얀, 2022), 다른 나라의 사

례를 검토함으로 국내 법제화 과정에 대해 제언

을 하는 연구(김수임 외, 2021; 나고은 외, 2021; 

성현모 외, 2022; 하규영 외, 2020), 학교상담 법제

화에 관한 연구(이동갑, 2014; 제수영, 조항, 2020; 

하규영 외 2020; 황준성 외, 2011), 발의된 법안 

비교 연구(성현모, 이상민, 2022), 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안성희 외, 2022b), 최소 응시

자격에 관한 연구(안성희 외, 2022c), 자격증 형태

에 관한 연구(안성희 외, 2022a) 등 다방면으로 진

행되고 있다. 상담 법제화 관련 선행연구가 모법 

제정의 방향성,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연구가 대

부분인 것은 모법의 부재 때문에 ‘상담’이라는 전

반적인 체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

제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국내에서 상담 관련 모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과정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법제화가 이

루어질 시 상담 관련 전문가의 자격 및 결격 사

유뿐만 아니라, 사설 상담센터 개설의 자격 및 결

격 사유는 모두 모법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고, 이

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담자의 권익을 최대한으

로 규정하는 방안이므로 국내의 상담 법제화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상담 관련 법

제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

에, 본 연구는 상담 관련 모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도기에서, 기존 법률의 일부 법 조항을 수정하

는 방식(예: 신창현 의원 발의안)으로 사설 상담 

기관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격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내담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탐색할 필요

가 있다.

현시점에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을 고려했

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탐색

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최소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을 살

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결격 사유를 직접 제시한 법안과 더불어, 상

담센터 개설의 자격을 포함하는 상담 전문가 자



상담학연구

- 34 -

격 법안에서 제시하는 자격증 관련 결격 사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상담 이외 타 업종

에서의 사업장 개설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 

제시 방식을 분석하여 유형화한 후, 상담센터에 

적용 가능한 규준과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기존 상담 관련 발의 법안에 제시된

결격 사유 요건 분석

2019년 신창현 의원 발의안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 이후 상담소 개업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은 별도로 발의되지 

않았으나, 2022년 상담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상담사의 자격에 관한 법

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2022년 3월과 4월, 7월에 

걸쳐 ‘심리상담사법안(의안번호 2114984, 최종윤 

의원 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

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039, 전봉민 의원 

발의, 이하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2115453, 서정숙 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의

안번호 2116456, 심상정 의원 발의)’ 등 총 네 개

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내에서 발의된 상담 관

련 법안들을 살펴볼 때, 모두 상담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내담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들이 취한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기존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형태

로 상담소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려 시도하였다. 반면, 최종윤, 전봉

민, 서정숙,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모법

의 형태로 상담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결격 사유, 개업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의 규준을 탐색

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규정을 먼

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나와 있는 상

담소 개설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

우선, 현재 국내에는 상담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설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요건

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일반 업소와 동일하

게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의 개업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신창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는 동시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심리적

으로 의지하게 되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상담소의 개업 기준은 일반 업종과 다루게 

다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존

의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일

부 법령을 개정하여, 상담소 개소에 있어서 최소

한의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

창현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제3장의 제목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건강증신시설 등’으로 

개정하고,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5까지 신설한

다고 제안하였다. 제31조의 2에서는 ‘정신건강증

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심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를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상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이는 상담 관련 사무소의 개설을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나아가, 상담 관련 사무소 개설에 있어

서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다(Table 1 참

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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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결격 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신창현 의원)

제31조의2(심리상담소의 개설․운영 등)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

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민법 제9조).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

판을 한 사람(민법 제12조).

*** 치료감호: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인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한국법제연구원)

Table 1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private counseling center as described in the existing 

legislation

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지 않거나,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

람이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였다. 

신창현 의원의 발의안은 상담소 개설에 대한 최

소한의 규제 및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으나, 상담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

기 위한 결격 사유 등은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결격 사유가 없고, 

상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받으면 

누구나 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 내 상담소 

개설 결격 사유 관련 규정

신창현 의원 발의안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기존 법률의 일부 법령을 개정하여 

상담소 개설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담자의 권익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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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결격 사유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제6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가석방의 경우도 포함)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제7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제7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

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4.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Table 2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 as described in existing 

legislation

려고 했다면, 2022년 발의된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모법 제정을 통해 상담 관련 전문

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상담사무

소 개소에 대해 규정하여, 내담자 및 상담 전문가

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성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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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상담 업무 독점권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

지 못한다.

②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상담사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심리 상담 및 이에 

관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제4조(심리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1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제29조(상담행위의 제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상담소의 개설) 1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소

를 개설할 수 있다.

2 상담사가 상담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개설등록을 한 상담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 3

Regulations on counselor’s role and opening a counseling center as described in existing 

legislation

이상민, 2022).

우선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상담사법안’, ‘심

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은 모두 상담 전문가가 되

기 위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

당 법안들에서 제시한 상담사 자격의 결격 사유

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에서 제시했던 상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결격 

사유와 유사하나 세부적인 조항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Table 2를 보면 전봉민 의원의 

마음건강증진법안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

정안과는 달리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 항목에서 

제외시킨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새로운 항목으

로 추가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또는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혹은 면제된 날로부터 10

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자로 보아, 정신건강

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한 기간인 5년에 비

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의 경우도 유

사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이 상

실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기

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

자를 결격자로 포함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의 심

리사법안의 경우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

약류 중독자,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에 한해서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며(성현모, 이상

민, 2022),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적합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은 최종윤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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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개업 주체에 대한 규정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제13조(사무소 설치 등) 

① 심리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심리상담사 업무 공간 부

족 등 심리상담사협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심리상담사가 주재(駐在)하게 할 수 있다.

② 심리상담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상담사협회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제20조(사무소 설치 등) 

① 심리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심리상담사가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제10조(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 등) (중략)

③ 심리사가 심리서비스업을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제15조(상담소의 개설)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상담사가 상담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개설등록을 한 상담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 3

Regulations on counselor’s role and opening a counseling center as described in existing 

legislation                                                                                  (countinued)

심리상담사법안과 매우 유사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서정숙 의원의 심리사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사설 상담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규

정을 살펴볼 때, 전봉민, 최종윤, 서정숙,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였다(Table 3 참조). 구체적으로 ‘마

음건강증진법안’ 제4조, ‘심리상담사법안’ 제4조, 

‘심리사법안’ 제4조, ‘상담사법안’ 제29조는 상담 

전문가만이 상담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자격

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상담 전문가가 상담 관

련 사설 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단순 등록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상담 관련 시설을 개업할 수 있는 주

체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강

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음건강증진

법안’ 제13조, ‘심리상담사법안’ 제20조, ‘심리사법

안’ 제10조, ‘상담사법안’ 제15조에서는 상담 사무

소를 설치, 이전, 폐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격

증을 소지한 상담 관련 전문가이고, 사무소의 설

치, 이전, 폐지는 모두 보건복지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담 업무를 하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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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를 고용하여 상담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

지하였기에, 개업에 대한 결격 사유는 자격증 취

득 결격 사유에 포함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국내 타 업종에서의 개업 자격 및

결격 사유 요건 분석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한 결격 사유를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되지 않는 한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국내 타 업종 결격 

사유를 비교하고 분류하여,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법적 결격 사유를 정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탐

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 포함할 국내 타업종을 선

정함에 있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임원위원회를 설립을 개업의 조건으

로 하는 법인과 같은 단체(예: 공공 및 국가 소속 

단체 개소)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는 본 연구가 

타 업종의 공공 및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들

과 비교하여 개업 시 결격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

는지 비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타 업종 개업의 결격 사유를 분석

함에 있어서, 개인이 개업하는 사설 기관에 관련

된 법 규정에 한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업

자를 민간 사업장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종사자는 기관 및 사업장의 설립 목적

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과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업자의 자격 및 면

허에 대한 법적 요건, 결격 사유가 규정된 형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을 자격증 소

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으로 명

명하였다.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에서의 결격 사유가 법

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격 소지자만이 개업할 수 

있고, 자격증 미소지자가 해당 민간 사업장을 설

립하고 개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유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으로 명명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료법, 변

호사법은 의료기관,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에

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업종을 예시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유형의 특

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Table 4를 보면, 의료법 제

8조에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제33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

사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의료기관을 개설하

도록, 의료기관의 개업과 설립의 독점권을 의료인

에게만 부여하였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이외에도 

국가, 법인 등이 개설할 수는 있으나, 본 연구는 

사설 기관 설립에 대한 자격 및 결격 사유에 초

점을 맞췄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변호사법 제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변호사법 위반

으로 파면되거나 제명된 자,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벌로 정직 기간에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는 법률사무소 

개설의 주체는 변호사이고, 사무소 개업을 위해서

는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완성해야 개

업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

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즉, 의료법

과 변호사법은 의료인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

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결격 사유를 법으

로 규정하고, 의료기관과 법률사무소 개업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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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자 및 종사자 자격증 취득에서의 결격 사유

의료인

의료법 제8조(결격 사유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

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

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

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개업의 자격조건

의료기관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

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후략)**

법률사무소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법원조직법」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③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

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 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복권: 파산법에서의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사권의 제한을 풀고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

** 국가나 지방단체, 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는 사설 기관의 결격 사유를 탐색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생략함.

Table 4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btaining certifications and opening medical centers and law firms for 

of employers and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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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부여하여, 누구나 해당 

전문기관을 개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개업자 제한형

두 번째 유형은 민간 사업장을 소유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개업자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법적

인 요구가 없으나, 민간 사업장 개소에 대한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

혼중개업법)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해 있고,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개업자 제한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

개업법의 첫 번째 공통점은 개업자의 자격에 대

한 법적 요구가 따로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

통점은 개업자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었

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에서는 미성

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모자보건법을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산후조리원 폐쇄명

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산후조리원

을 설치, 운영, 및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학원법 제9조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자, 교습정치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등이 학원 설립, 운영, 및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결혼 중개를 업으로 삼는 것으로 금지하

였다. 하여, 개업자 제한형과 자격증 소지자 독점

형은 모두 법으로 개업자의 결격 사유가 규정되

었으나, 결격 사유를 자격증 취득에 포함했는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법은 개업에 있어서 개업

자의 결격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업자의 

자격 요건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해

당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더

라도,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및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종사자를 고용한다면 누구나 

개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6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업의 신

고를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등의 인력

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산

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산후조리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자격 및 결격 사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

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산후조리업 운영 및 

신고를 위한 개업자에 대한 자격증은 따로 없으

나, 개업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고용하

여, 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법 제6조에서는 학원을 설립

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시설, 

강사명단 등을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등록

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교원자격증이 

있는 자, 전문대 및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강사의 자격

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별

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원설립을 위한 자

격증에 대한 법적인 요구는 없고, 과외 교습의 목

적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제공되는 교

육의 질을 강사 교육수준, 교습경력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중개업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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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에 대한 규정

산후조리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립 학원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법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

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업자 결격 사유

산후조리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사립 학원

학원법 제9조(결격 사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 2.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혼중개업

제6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의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

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

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Table 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btaining certifications of owners and opening postpartum care centers, 

private institutes, and marriag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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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격

산후조리기관

간호사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

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

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산후조리사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아동복지법」제26조의 2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사립학원 강사

학원법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

조 제2항 관련)

1.「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

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

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

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결혼중개업법 종사자 없음

Table 6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s for employees in postpartum care centers, private institutes, 

and marriag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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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결격 사유

산후조리기관

간호사 Table 3의 의료인 결격 사유와 동일

산후도우미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

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

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학원법 강사 없음

결혼중개업법 종사자 없음

Table 6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s for employees in postpartum care centers, private 

institutes, and marriage agency                                                              (countinued)

금 및 보증보험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고 하였다. 이 법은 결혼중개업 개업을 하기 위

한 인력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따

로 없다. 결혼중개업에서는 결혼중개업에 관련된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

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

문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한다. 세 가

지 법률의 규정은 모두 개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

증이나 면허증이 따로 없고, 종사자의 자격 및 결

격 사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모자보건법, 학

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그 엄격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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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④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숙박업소와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Table 7

Registration of General Restaurants,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Bathhouses

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인 요구에서 차

이점을 갖고 있지만, 개업에 대한 결격 사유를 탐

색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지만 결격 사유

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업자 제한형 또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허들 프리형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처럼 

개업에 있어 개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허들 프리(hurdle free)형’으로 

명명하였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개업은 식

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개업자는 해

당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할 법정의무를 갖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4항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한다. Table 7과 같이 공중위생관

리법 제2조의 제1항, 제3조는, 숙박업, 목욕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

정한 업소와 시설은 각 기능에 따라 신고 및 허

가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소, 목욕장을 개업하기 위해, 시설 및 위생에 대

한 법적인 규정은 있으나, 개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자의 자격과 결격 사유가 법으로 규정

되어 있는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과 개업자 제한

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내 타 업종에서의 개업 자격 및 

결격 사유 요건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의료법과 변호사법과 같이 해당 전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

람은 해당 전문기관을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업의 결격 사유를 전문가 자격증 취

득 과정에 포함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이 첫 번

째 유형이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

중개업법에서와 같이 개업자 제한형은 종사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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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결격 사유 제시 유형 특징 예시

1)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개업할 수 있고, 결격 사

유는 자격증 취득의 결격 사유로 규정됨 의료법,

변호사법
종사자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의 결격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2) 개업자 제한형 

개업자
개업자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법적인 자격 

요건이 없으나,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규정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개업법종사자

업종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

혼중개업 순으로 제한 정도가 낮아짐.

3) 허들 프리형 
개업자 없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종사자 없음

Table 8

Type of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business in other laws

용하고 법으로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는 개업자 제한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에서의 규정과 같이 개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허들 프리

형이 있다. 세 유형을 비교해 보자면, 사설 기관 

및 업소를 개업함에 있어 법적 규제는 자격증 소

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 순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사 자격에 관련된 법률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상담 기관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를 

규정 및 적절한 기준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에 제

시된 법안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국내 타 

업종에서 적용되는 개업의 자격 및 결격 사유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결격 사유를 개업

자의 자격 및 면허증 취득과 발급과정에 포함하

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해당 전문기관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법적으

로 개업자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규정하지는 않

았으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

업자 제한형’, 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 및 

결격 사유가 모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허들 프리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설 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최소 결격 사유 규정에 대한 시

사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에서 규정된 개

업 관련 결격 사유를 타 업종이 결격 사유를 규

정한 방식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법령

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안하

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상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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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개업자의 자격증이나 면허에 대한 법적인 

요구는 따로 없고, 결격 사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태로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개업자 제한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므

로 느슨한 기준으로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이다. 반면, ‘심리상담지원법안’, ‘심리상담사

법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은 상담의 전문

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상

담 업무를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동시에, 자격증 소지자가 상담 관련 기관

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임을 규정하고, 개업의 결

격 사유를 자격증 취득 결격 사유에 포함함으로 

의료법과 변호사법과 같은 형태인 ‘자격증 소지

자 독점형’에 속한다. 이는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과, 상담 관련 기관의 개설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엄격한 제한으로서, 업무 

및 기관 개설에 대한 독점권을 법으로 규정함으

로 상담의 전문성 및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으

로 규정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 

절차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지므로, 이

는 별도의 법적 결격 사유가 부재한 허들 프리형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설 상담센터 개

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고, 상담이라는 업

종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

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대 국회(2020-2024년)

에서 국내 상담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가 지속되

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집단(한국상담학회, 한국상

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의 갈등(김인규, 2018; 

서영석, 안하얀, 2022; 성현모 외, 2022)으로 인해 

바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을 적용하여 민간 상

담센터 개업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

은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담 관련 법제화의 

최종 목표와 방향은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을 적

용하여, 상담 전문가 및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

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

도기에서는 가급적 한시적으로나마 ‘개업자 제한

형’을 적용하여 사설 상담기관 및 시설의 개업 

및 운영에서 최소한의 법적 결격 사유를 마련함

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내담자와 잠재적 내

담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역시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사설 상담센터 개업 및 운영에서의 법적 규정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업에 대한 최소 결격 사

유의 내용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 그 범

위에 관한 합의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창현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

정안과 최종윤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의 경우 정

신질환자를 결격 사유로 제시한 한편 서정숙 의

원의 심리사법안과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에

서는 전문의가 적합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도록 수정하였고, 전봉민 의원의 마음건강증진법

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 조항 자체에

서 제외한 점에서 상이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특정 자격이나 사무에

서 배제하는 결격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

기가 대두됨에 따라(예: 박인환, 이용표, 2018), 해

당 요건에 대한 재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으로 파산 선고받은 자를 결격 사유에 포

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과 개업자 제한형에 속

하는 기관의 결격 사유에 대한 법 조항을 비교해 

본 결과, 모자보건법을 제외한 변호사법,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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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에서는 모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의

료법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격증에는 파산 관

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법인의 임

원의 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법, 학

원법, 결혼중개업법 등은 민법 제127조에 따라, 

파산은 대리권이 소멸 사유 중 하나에 포함되기

에, 대리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이상의 세 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법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공무원법과 같이 교원의 사회적 책

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교원으로서의 성

실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 파산선고로 인

한 심리적 요인이 학생들의 정서에 미칠 영향, 통

신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

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였다. 상담은 대리 업무가 

아니기에 변호사법, 결혼중개업법이 파선 선고받

은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한 이유를 적용할 수 

없으나, 학원법이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 어디에서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

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

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파산관재인에 속하게 되고(제384조), 일정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구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

319조), 통신의 비밀이 제한된다(제484조).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규정된 파선선고의 효과 및 파산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사설 상담센터장

의 재산이 관재인에 의해 관리되고 처분될 가능

성이 있다. 이는 모든 재산에 대한 공개이기도 하

기에 내담자가 센터에 상담 관련 비용을 제출한 

내역 또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열람 및 관리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내담자들은 자신

이 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보장

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에, 파산으로 인한 재산관

리는 내담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사설 상담센터장이 상담자를 겸임할 경우, 상

담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법원의 구인으로 인해 

상담을 미루거나, 내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

서 상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신 비밀 제

한은 내담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파산 

선고받은 상담자는 자신의 우편 등 통신에 관련

된 부분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상

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의 비밀보

장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임

명한 파산관재인이 내담자의 주변 사람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로부터 사설 상담

센터장 혹은 센터장을 겸임한 상담자의 파산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신뢰와 안정감

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나아가, 상담자들이 프랜차이즈 상담센터에

서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을 질적으로 분

석한 선행연구(예: 김재훈 외, 2020)에 의하면, 상

담자들이 상담센터 운영자의 운영방식 때문에 갈

등하고 있고, 운영자 또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운영자가 

내담자의 성향에 대한 고려와 상담자 전문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회기 연장

과 심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훈 

외, 2020). 채무자회생법이 파산 선고받은 자에 대

한 제한이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적 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운영자들이 있을 가능성, 운영자가 자신의 경제적 

요구를 내담자 권리 침해를 통해 충족할 가능성

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를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 결격 사유에 포함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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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있어서 최

소한의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형식적 측면에 중

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법안의 내용 전체를 구성

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 법에서 소

유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 및 공공법인에 해당하

는 경우는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나

아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영업

의 신고 및 허가에 있어서 해당 법률에 포함되는 

광범위한 기관 및 업소들의 규정은 상이할 수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국립 상담 기관의 

개업 및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를 분석에 포함하

여, 국립기관 및 사설 기관의 개업 결격 사유를 

소유자의 형태 및 기관 규모에 따라 별도로 구성

하여, 상담 전문기관의 개업에 관련된 법률제정의 

시사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과 운영에서의 최소

한의 결격 사유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필요

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분석은 연

구 목적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즉, 결격 사유에 

포함할 법 조항의 내용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기존에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들의 법 

조항을 비교하고,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여, 국내 실정에 맞

는 사설 상담 기관 개업 결격 사유를 합의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

장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담 법

제화를 목표로 각 단체와 집단이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법제화 과정을 보

면, 모법 형태의 상담 법령의 제정을 위해 각 이

해당사자 집단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해

당사자 집단 간의 갈등을 보면 각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 서로

의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성현모, 이상민, 2022). 상

담 관련 법제화의 과정은 이와 같이 각 전문가들

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내담자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을 

통해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의 현실

적인 복지와 권익을 더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

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의 제8조 제1항은 ‘상

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

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규

정하였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제3장에

서도 ‘상담심리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

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규

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설 상담센터

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개설이 되는 것에 대

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내담자가 국민으로

서의 기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처

해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국내

의 각 전문가 단체의 상담 분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사설 상담센터 개업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를 모법의 형태로 규정함으로 내담자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는 내담자가 국

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가지는 특수한 권리까지 보호하려는 것이기에 결

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국내

의 상담 법제화가 추구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목

표여야 한다. 다만, 모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의 

과정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모법의 제

정 과정(상임위원회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

결 등)과 법안 통과 공포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으로 볼 때, 상담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에

서는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통

해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

로 내담자의 최소한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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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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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minimum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required to open a private counseling 

center.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counseling proposed in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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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 of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business
Characteristic Example

1) The exclusive type for license 

holders

Owners

Only certificate holders can open a business, 

and disqualification is defined a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from obtaining a certificate.
Medical Service Act,

Lawyers Act.

Employees
The disqualification reasons in obtaining a 

certification are defined by law.

2) The restricted type for 

practitioners

Owners

No legal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business 

owners’ qualifications and licenses, but 

disqualification reasons are legally specifie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rivate Education

Act, Marriage

Brokerage

Industry Act

Employees

The regulations regarding qualifications and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employees vary 

depending on the industry. In decreasing order 

of stringency, the Hat Health Act, the Private 

Education Act, and the Marriage Brokerage 

Industry Act have lower levels of strictness.

3) The hurdle-free type 

Owners None. Food Sanitation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Employees None.

Appendix

Table 8

The Type of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Business in Other Law


